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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 7. 1]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전문)

1. 발 주 자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원도급 용역계약서명 : 
2. 하도급 용역계약서명 :
  ◦계약대상(용어의 정의) :
3. 용역수행 장소 :
4. 용역수행 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5.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금

  (1) 월 (  )회

  (2) 용역수행 완료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다. 과업내용 변경 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갑 혹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뤄진 경우 기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고 정하여

진 지급일에 따라 지급

  (2)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뤄진 경우 (30)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지급

8. 계약보증금 :           원정 (￦        )
9. 하자보수보증금률 :       %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11. 지체상금률 :            %
   당사자는 위 내용과 아래의 하도급 계약조건에 의하여 이 하도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❷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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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

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본 계약은 갑과 을 간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 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기본

계약(다만 하도급거래가 아닌 단순 인력파견계약은 제외된다)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며, 갑과 을은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갑과 을은 개별계약을 통하여 용역(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르

며, 이에는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 포함된다)의 내용, 납품

또는 제공시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기타 위탁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다.
제4조【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3조의 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을이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

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제5조【계약의 변경】
 ①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갑의 요구로 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해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

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5조의 2【긴급발주에 대한 특칙】
  갑은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용역수행을 을에게 요구할

경우에는 ‘용역의 내용, 납품 또는 제공시기, 하도급대금, 검사방법 및 시기 등’ 주요

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을과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설비, 기기, 자료 등의 양도 또는 대여】
 ① 갑은 용역수행에 있어 품질 유지․개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 필요한 설비, 기기, 자료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을 을에게 양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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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 양도가격, 임대료, 임대기간, 기타 양

도 또는 대여의 구체적인 조건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멸실 또는 훼손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동 설비 등을 원상 복구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설비 등을 해당업무의 수행목적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7조【작업장소】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별도 개별계약서에 의한다.
제8조【대금의 조정신청】
 ① 을의 본 용역수행에 대한 대금은 사양, 납기, 품질, 인건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② 을은 본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 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에 변경

된 때에는 갑에게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

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갑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

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급법 제24조에 따

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갑과 을은 제2항에 따른 을의 본 용역수행에 대한 대금의 조정에 대하여 양자간에 이

견이 있다는 이유로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갑과 을의 의무이행을 지체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대금지급 및 방법】

 ① 갑은 을에게 을이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지식정보성과물 작성의 경우는 갑이 수령

한 날, 역무의 공급의 경우는 갑이 검사를 완료한 날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로부터 60
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을이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
일째 되는 날을 대금지급기일로 본다.

 ③ 갑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

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을이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을이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 2【발주자가 있는 계약에 대한 특칙】
 ①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갑이 받

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
이 을에게 선급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늦게 제출한 경우

에는 갑은 통보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지급기한의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갑이 발주자로부터 당해 용역수행과 관

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발주자에게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1. 갑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

록이 취소되어 갑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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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갑, 을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3. 갑이 본 계약서 제9조 제1항 및 제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

금의 2회분 이상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갑이 을에게 용역을 위탁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

액이 증액되었으며, 같은 이유로 용역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는 갑은 발주자로부

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갑
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갑은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

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을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금감액 금지】
 ① 갑은 용역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갑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갑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

면을 을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1. 감액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갑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어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범위, 감액방법 등에 대해

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

한다.
  1. 용역을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용역위탁후 협

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

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용역대가 인하 등을 포함한 대금감액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

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

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을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

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지식․정보성과물의 개발, 기능향상 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설비 등을 자기로부터 사

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법」 등에 따라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제11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갑은 을로부터 지식․정보성과물을 납품받은 경우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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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지식․정보성과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수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지식․정보성과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

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갑이 공급 또는 대여한 설비 등의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지식․정보성과물이 불합격품

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갑이 공급하는 설비 등의 공급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지식․정보성과물을 반품하는 행위

제12조【대금상계】
 ① 갑은 설비 등을 을에게 유상으로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

권이 있는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이를 을에 대한 용역대가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서로 합의하여 상계하되 사전에 상계 내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내역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상계 합의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

다.  
제13조【납기】
  납기란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용역의 수행을 완료하여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또는 제공해야 할 기일을 말하며, 그 구체적 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개별계

약에서 정한다.
제14조【납품 또는 제공】
 ①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절차에 따

라 납품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납기의 지연, 기타 납품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갑의 지시

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수령 및 검수】
 ①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을의 용역수행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수의 기준 및 방

법을 정하되, 용역수행 완료 이전에 검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갑은 서면으로 검수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납품한 지식․정보성과물에 대해 검수전이라도 갑이 수령한 경우(“수령”이라

함은 을의 지식․정보성과물을 갑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

이 곤란한 지식․정보성과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즉시

수령증명서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을로부터 지식․정보성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

0일 이내에 검수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 검수대상 용역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0일 이내 검수를 완료할 수 없는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의 검수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을이 갑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검수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

다.
제16조【불합격품의 처리】
 ① 을은 제15조에 따른 검수 결과 불합격된 용역수행에 대해서는 갑의 지시에 따라 신속

히 대체물의 납품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을은 본래

의 납기를 지체한데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검수 결과 불합격된 지식․정보성과물이 생겼을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

여 협의된 기간 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불합격된 지식․정보성과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을과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불합격된 용역수행이 갑이 공급한 설비 등의 하자에 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제17조【지식․정보성과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① 을이 지식․정보성과물을 갑에게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지식․정보성과물의 멸실 또는 훼

손에 대하여는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을이 그러한 멸실 또는 훼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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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을이 지식․정보성과물을 갑에게 납품한 이후에 발생한 지식․정보성과물의 멸실 또는 훼

손에 대하여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갑이 그러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품질보증】
 ① 을은 용역수행의 전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개발된 지식․정보

성과물이 본 계약에 따라 지정된 설계 또는 사양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갑은 품

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지식․정보성과물과 관련하여 주요 개발 단계 및 개발 기법 등을 변경하고자할 경

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하자보증】
 ① 을의 용역수행에 대한 검수 완료 후 갑과 을이 약정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의 하자

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갑에게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후 유지보수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유상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의 기능변경, 사용방법개선 등 유상유지보수사항이 발

생하면 하자보수기간 중에도 유상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의 2【지체상금】
 ① 을이 계약기간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2.5/1000(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는 하도급 대금의 1.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을 곱한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

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용역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3.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
  4.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갑로부터 보

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

에 한함)
  5.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용역수행기간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이후에 검사시 을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을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간을 경과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

(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20조【지식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른 지식·정보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괄하며, 

이하 같다)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을은 용역수행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을 본 계약에 의한 용

역수행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갑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

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③ 을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하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되, 갑 또는 을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

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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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기술자료 예치제도에 대한 특칙】
 ① 갑과 을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

하기 위해서 을의 용역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

다)에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을은 지식․정보성과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예치

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3. 기타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 원가산정자료 등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③ 예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을이 부담하되, 갑과 을이 다른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제20조의 3【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등】
 ① 갑은 을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갑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을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갑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갑은 제2항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을에게 주어야 한다.
 ④ 갑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본 계

약 및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갑 또는 을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

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갑이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함으로써 을의 작업

에 상당 기간동안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용역수행을 거부

하거나 상당 기간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3.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

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해제(해지)권자에게 부담

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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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

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 에도 제1항의 의

무를 부담하며, 제1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밀유지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재하도급】
  을은 본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동업무의 일부에 대하

여 재하도급을 줄 수 있다. 
제24조【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이 제20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갑이 제20조의3 제4항을 위반할 경우, 을은 하도급법 제35조에 따라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5조【불가항력】
  갑과 을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시민봉기 및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계약당사자간의 관계】
  갑과 을은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27조【잔존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 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1. 제19조에 정하는 하자보증 책임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정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28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

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해결은 소프트웨어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9조【제조물 책임】
 ① 갑은 을이 납품한 목적물에 대하여 갑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수행하며, 기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다.
 ② 갑은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의하여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

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을의 귀책사유만큼의 비용을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은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적극 협조한다.
제30조【용역수행에 따른 노무관리】
 ① 갑은 용역수행에 종사하는 을의 근로자에 대하여 갑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설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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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기계, 통로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지며, 을의 근로자는 위험․유해의 우려

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용역수행을 위하여 을을 대리하여 개별 주문사항을 처리하며, 용역수행에 종사하

는 을의 근로자를 관리하는 자(이하 “현장대리인”이라고 한다)를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을의 근로자의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2. 용역수행에 관한 갑과의 연락 및 조정

  3. 기타 본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③ 갑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을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에게 행하고, 을의

근로자에게 직접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을은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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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36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81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38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81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39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82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40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83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45호(군산2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183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46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84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47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85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48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85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49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86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50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87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51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87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52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88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53호(전라선 익산～신리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188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54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89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55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90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56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90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58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91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60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91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61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92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63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93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65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93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66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94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67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94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68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95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69호(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지구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196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70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512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71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512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72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513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73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513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74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514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75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515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76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515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77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516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78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516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80호(도로구역 결정)  517
 ○통계청고시제2012-278호(통계자료의 제공을 위한 통합DB 관리업무 수탁기관 지정)  518
 ○문화재청고시제2012-154호(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5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90호(행정중심복합도시1-1생활권 M1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52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91호(행정중심복합도시1-2생활권 M1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522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4호(국적상실)  523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3-1호(2012년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  523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3-1호(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523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99호(사설항로표지 폐지)  525
 ○기술표준원고시제2012-865호(한국산업표준 확인)  525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호(한국산업표준 개정)  525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호(한국산업표준 개정)  526
 ○기술표준원고시제2013-7호(한국산업표준 폐지)  527
【공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호(전자금융업 등록)  5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호(전자금융업 등록)  531
 ○금융위원회공고제2013-3호(전자금융업 등록)  531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22호(기획재정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공인)  531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532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638호(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532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3-1호(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533
 ○행정안전부공고제2013-1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533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호(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534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53호(신기술지정 신청)  535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54호(신기술지정 신청)  536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55호(신기술지정 신청)  537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56호(신기술지정 신청)  538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57호(신기술지정 신청)  539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58호(신기술지정 신청)  540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59호(신기술지정 신청)  540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60호(신기술지정 신청)  541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61호(제2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542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65호(도로공사시행허가)   544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입법예고)  544
 ○국토해양부공고제2013-2호(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545
 ○국토해양부공고제2013-3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546
 ○국토해양부공고제2013-5호(201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546
 ○병무청공고제2013-1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556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83호(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제정 입안예고)   575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84호(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입안예고)  577
 ○기술표준원제2013-2호(KS 인증심사기준 개정)  580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12-816호(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581
 ○(부산)동래구공고제2012-1134호(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581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2-438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581
【인사】 
 ○인사발령(행정안전부)  582
【상훈】 
 ○서훈(국가인권위원회·지식경제부)  583
【기타】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  584

